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2.>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

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

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

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

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

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ᆞ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ᆞ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ᆞ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ᆞ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ᆞ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ᆞ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ᆞ전문분야별 국가자격ᆞ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